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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소년수련시설 개요

1 청소년수련시설 개념과 유형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의미함

- 2004년까지 청소년기본법상에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였으나,

- 2005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

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됨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 및 특징

시설종류 시설 개념(기능 및 특성)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 필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해야

함(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구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생활관(100명이상 수용),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

- 기본적인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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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유형

○ 수련시설의 설치유형

- 공공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민간시설 : 개인, 법인,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수련시설의 운영유형

- 직영시설 : 공공 또는 민간시설을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

- 위탁시설 : 수련시설을 설치한 자가 청소년단체에 운영위탁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도 청소년단체에 위탁 가능(’14.7.22 시행)

시설종류 시설 개념(기능 및 특성)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함(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

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014.7.22시행)

- 입지조건은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

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사례로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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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수련시설 변천과정

가. 청소년육성법 이전(1987년 이전)

○ 1960~70년대

- 교육청 소관 학생회관과 내무부 소관의 청소년회관, 민간단체의 야영장 및 민간 

유스호스텔 등

○ 1980년대

- 내무부의 자연학습원과 심신수련장, 노동부의 근로청소년회관 등

나. 청소년육성법 시기(1987년부터 1991년까지)

○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수련시설

-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관, 학생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등을 

총괄하는 청소년회관의 개념 활용

다. 청소년기본계획 및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1993년부터 1997까지)

○ 청소년기본계획(1991. 06)과 청소년수련터전 개념 

-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수련터전을 크게 생활권 수련터전과 자연권 수련터전으로

구분하고, 생활권 수련터전에 총 6종의 시설유형(한국청소년중앙공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수련실, 청소년수련방)을 포함

- 청소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실’)과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

○ 관련계획

- 전국 시․군․구별 청소년수련관 1개소씩 확충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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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기본법 보완 및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8년부터 2004년까지)

○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 특성화․전문화의 개념을 청소년수련시설에 도입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전문․특성화를

위한 시설보완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1억~2억 규모의 시설보강 사업비를 지원

- 대규모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중․소규모 생활권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통합,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문화의집’

으로 변경

- 기존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마을’, ‘수련의집’은 ‘청소년수련원’으로 

통합․변경

○ 관련계획

- 지자체의 공공 생활권수련시설 건립을 유도하여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목표로 

청소년수련관(시․군․구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150 개소)을 제시

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이후

○ 2004년 2월 제정 공포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

-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

-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

○ 관련계획

-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시․군․구별 1개소 이상 건립지원),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지원

(시·군·구별로 최소 4개소 이상 설치 목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및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수련시설건립자문단운영(청소년전문가와 

청소년포함)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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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및 등록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및 시설기준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33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6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법 제11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읍․

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지방지차단체의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1990년대부터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에서 지원

-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편성)에서 지원

* 회계명칭 변경 : (’05)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0)광역발전특별회계 → (’15)지역

발전특별회계 → (’18)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기본방향 등은「2019년도 청소년시설확충 사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3741(‘18.12.26)호) 참조

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법 제11조)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허가권자 : 별도의 허가 절차가 없음(민간시설의 절차에 준함)

○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 대상 : 개인, 법인, 단체

- 허가권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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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허가)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재 è 허가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협조(관계)기관 : 관계 법률과의 적합 여부 검토

○ 허가 및 등록의 의제처리(법 제33조)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8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봄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법 제33조 제2항의 제1호~3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봄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및 등록 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 법 제33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및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서는 해당 사항의 법률에 의해 확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야 함

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절차

○ 타당성 사전 검토(법 제28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해야 함

○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5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가 각각 1/5 이상 참여

- 수요자 요구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심의 → 심의

결과를 설계 및 건축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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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절차

1. 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 고려)

2.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3. 사업부지 확보

4. 각종 영향평가 실시

5.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6. 수요자 요구조사 실시

7. 사업세부계획 수립

8. 기본설계 실시

9. 성평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반영

(* 국고 미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요청한 경우 심의 실시)

10. 실시설계 실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 반영)

11. 공사추진

12.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교부

13. 등록증 교부 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

(15일 이내)

라.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절차

○ 민간청소년수련시설 건립절차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접수

2.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3.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기준·안전기준 적합 여부 및 운영계획 적정여부 검토

(*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은 허가신청 시설·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4.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 검토(소관 행정기관장 협의)

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또는 반려 통보

6. 청소년수련시설 공사추진사항 점검

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등록 신청서 접수

8. 등록신청서 검토(허가 내용과의 일치 여부 확인)

9. 등록 여부 결정 및 반려(수정 요청)

10.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교부

11. 등록증 교부 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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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요건 및 구비서류

○ 허가요건(법 제12조)

-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 허가요건 중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건부 허가 가능

* 경미한 사항(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시설기준 중 시설․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다만, 수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조)

-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설치․운영계획서(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내용 포함) 1부

- 법 제33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허가신청 업무처리기간(시행규칙 제2조)

-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처리

- 처리기간 45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함

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수련시설 설치 시 시설기준(법 제17조)

- 수련시설의 설계 및 공간 배치와 관련하여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하여 별표3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함

- 시설기준은 공통기준(일반기준 및 단위시설·설비기준) 및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개별기준으로 구분됨

* 개별기준은 시설 설치 시 필수기준임

○ 수련시설 설치 및 허가 시 유의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특성에 적합한 입지 선정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9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유스호스텔 :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수련시설과 타용도시설의 복합설치 금지

․청소년문화의집을 제외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

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전용시설로 설치해야함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서「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과 복합으로

설치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도

복합 설치 가능

* 복합시설이란 동일 건물에 건축법상 용도가 다른 종류의 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수련시설간의 중복설치 금지

․동일 건물 및 부지 내에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과 중복설치 금지

- 수련시설과 인접시설의 구분

․수련시설 인접부지에 타 용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수련

시설과 구분할 것

-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 금지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또는 점유)

하고 있는 시설 설치 금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접촉을 받아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을 위한 공간의 설치 금지

- 숙박정원 산정 기준

․숙박정원은 전체 생활관(숙박실)면적 기준이 아닌 각 실별 숙박정원 합으로 산정해야함

* 전체 생활관(숙박실) 면적 ÷ 2.4㎡(1인당 면적)로 숙박정원 산정은 부적절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금지시설

․동일건물 또는 당해 시설 내부 :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설치예정지역(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부터 50M이내 : 유흥주점 등 청소년

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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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 사용 금지

*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외단열미장마감공법도 금지

- 청소년수련시설 내 다른 법률에 따른 시설 설치시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 철저

․(야영시설, 야영트레일러)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용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ㆍ위생 

기준 준용

․(유원시설·유기기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정기

검사(재검사) 기준, [별표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준용

☞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및 첨부된 설치․운영계획서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설치 공사 중 또는 등록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여부 결정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건립심의위원회에서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시설 공간 

배치의 적절성을 심의한 후 이를 설치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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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서 구성(법 시행규칙 별표2)

○ 설치계획서의 세부 항목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번별로 지목·면적·소유주·용도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설별·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공사추진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 한한다)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인 경우에는 나목·라목·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 운영계획서의 세부 항목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시설·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

관리자를 두어야 할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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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기본계획(예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 기본계획(예시)

목    차 (안)

Ⅰ. 계획의 개요

1. 목적 및 배경

1) 계획의 목적

2) 추진배경

2. 계획의 범위

1) 시설건립 대상 지역

2) 시설개발 범위

3) 건립시설 개요

3. 계획의 내용

Ⅱ. 개발여건 및 환경분석

1. 사회 환경 및 청소년정책의 변화

2. 000시도 청소년 활동의 여건

3. 000시도의 환경 여건

4. 시설건립 예정지역의 여건

5. 000시군구 - 000시도지역의 연계자원 현황

6. 수요 환경 분석

7. 관련 사례 분석

Ⅲ. 개발의 필요성 분석

Ⅳ. 계획의 기본구상

1. 시설건립의 기본구상

1)추진목적

2)추진목표

3)추진전략

2. 개발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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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점추진계획

1.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프로그램 목표

2) 프로그램 운영 전략

3) 프로그램 편성 기준 모형의 체계

4) 프로그램 운영 과정 사례

2. 시설 조성 계획

1) 개발 목표

2) 시설공간의 개발 개념

3) 시설 주요공간 배치 기준

4) 시설 조감도

3. 000시도 청소년활동 지원 계획

4. 수요자 확보 계획

5. 시설 조성 투자 계획

1) 투자예산 규모

2) 연도별 예산투자 기준

6. 추진일정 및 체제 계획

1) 추진일정 계획

2) 추진체제 계획

Ⅵ. 계획의 타당성 분석

1. 타당성 분석의 기준

2. 타당성 분석의 결과

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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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개요

○ 등록개요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변경등록)하여야 함

○ 등록(변경등록) 절차(법 제13조)

- 대상 : 개인, 법인, 단체, 국가 및 지자체

- 등록권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록(변경등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재 è 등록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 확인 → 등록대장 기록 → 등록증 교부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등록증 교부 후 15일 이내)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관 수련시설의 관련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에 따라 기록(등록서류, 등록증, 교육감에 대한 통지

는 민간시설 등록절차 준용)

※ 등록(변경등록) 신청권한 : (공공)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

(민간) 허가받은 자, 승계받은 자

* 위탁단체는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권한 없음

○ 변경등록 조건(시행규칙 제5조의2)

- 운영대표자 변경

- 수련시설 종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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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운영자 변경

- 부지면적의 변경

- 건축연면적의 변경

- 수련시설 명칭의 변경

- 이용 정원의 변경

-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단위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또는 면적의 변경

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구비서류

○ 등록 시 구비서류

- 시설별일람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

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기존 구비서류 중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및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는 전자

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점검사항

1) 운영대표자(시설장) 기준 준수 확인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

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

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운영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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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선임해야함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

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가능한 한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권고)

☞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

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의 상근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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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실․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 <별표5>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원 수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확보

○ 운영대표자(시설장)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 법적배치 기준에 포함

되는 것으로 인정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팀장·담임은 법적 배치기준 미포함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의 특성

- 최소 인력 기준(추가 인원을 확보하도록 지도 및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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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종류 및 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시설종류
수용정원 500명 이하 수용정원 250명 당 배치기준(추가)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수련관

4명 1명 1명 2명

1명 1명

4명 1명 2명 1명

4명 1명 3명 -

4명 2명 2명 -

4명 3명 1명 -

수련원

2명 - 1명 1명

1명
1명

※ 최초 500명 초과시
1급 배치

2명 - 2명 -

2명 1명 1명 -

2명 1명 - 1명

2명 2명 - -

유스호스텔 1명 1명 1명 1명*(1급 또는 2급)

야영장 1명 1명 - -

문화의집 1명 1명 - -

특화시설

2명 - 1명 1명

- -

2명 - 2명 -

2명 1명 1명 -

2명 1명 - 1명

2명 2명 - -

※ 1. 청소년수련원 : 수용정원 최초 500명 초과시 1급 추가 배치 및 초과하는 250명

마다 1∼3급 중 1명 추가 배치

2. 유스호스텔 : 숙박정원 500명 초과시 1급 또는 2급 추가배치

3.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5 참조(’20.1.29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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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추가 확인사항

○ 시설기준의 유지방안 여부 확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위탁시설로 운영할 경우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법적인 시설

기준의 유지 방안을 확인함

-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후 시설기준의 준수와 관리방안 확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명칭 사용

-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판, 리플릿 등에 시설명칭을 허가·등록받은 명칭 사용

- 시설명칭은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00인력개발원, 00레저센터, 00리조트, 00연수원 등의 명칭 사용금지

-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에 위탁 단체명칭 사용 금지

○ 청소년수련시설별 사업자등록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공간 중심의 독립된 기관으로 사업자 등록

(세무 관련 업무 등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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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유형

○ 직접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 또는 민간

에서 설치하고 설치·운영 허가받은 자가 직접 운영

- 운영형태

․(공공)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사업소 포함), 담당부서의 하위조직 등

․(민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받은 자가 직접 운영

○ 위탁운영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해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

- 위탁가능 단체 : 청소년단체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

단체 및 대학(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

○ 대행운영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대행 가능(법제처 법령해석)

- 대행가능 기관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업무 절차

1.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관리 계획 수립(기준 포함)
2. 위․수탁 계획 및 심사 공고

3. 수탁제안서 접수

4.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5. 제안서 서면심사

6. 제안서 발표심사

7.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8. 수탁예정자의 청소년단체 여부 확인

9. 우선협상 대상자 협의(우선협상 방식 적용시)

10. 위․수탁 관련 세부실행계획 검토와 협의

11. 위․수탁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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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방안

1) 청소년수련시설 위탁(법 제16조)

○ 위탁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2) 수탁단체 선정 및 해지

○ 수탁자의 자격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

* 시설운영의 안전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참고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근거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6호[2005.04.08.(금), 관보 제15963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참고 :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 별표5]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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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선정방법

-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위탁기간

갱신) 할 수 있음

○ 선정기준의 설정

- 선정주체 : 위탁자(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

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자(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 선정시 고려사항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에 따른 기부금, 위탁수수료 등 요구 금지

․위탁심사에 있어서 수탁자의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여부는 심사기준에서 제외함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지자체에 한함)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0명이상 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청소년

전문가를 과반수이상 포함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자격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등

- 위원의 제척 :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3) 위탁 계약체결 및 갱신 등

○ 위탁계약 체결전 청소년단체 여부 확인

- 지자체는 등록 시 직영 또는 위탁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 시 수탁단체의 청소년단체 

여부 필히 확인

○ 위탁계약 체결

- 위탁자과 수탁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의 범위

- 수련시설의 시설물 및 운영관련 전반 사항(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련활동 운영 포함)

* 시설물 유지관리 또는 수련활동 운영만 위탁하는 것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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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 명확화 및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

- 위탁연장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ex) 위탁기간은 ○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 평가 절차 이행

ex)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00일 전까지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위탁계약의 해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법 제18조의3) 또는 종합평가(법 제19조의2)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 비위단체에 대한 수탁자격 제한

- 비위단체의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수탁자격 제한

○ 종사자 고용승계

-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직영으로 전환 시 또는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 시 가능한 한 

해당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 수탁기관 변경 시 운영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 철저

- 위탁기관 변경 시 기존 위탁기관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 및 자료, 물품 등의 인수

인계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종합평가 시 관련 자료 및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예방 필요

4) 수련시설 운영시(위탁·대행포함) 고려사항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및 상근(필수)

○ 법적 인력배치 기준 준수 및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 추진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립(수탁단체

(대행기관)의 소속시설로 전용 금지)(권고)

○ 독립적인 운영규정 및 회계 등 독립기관으로 운영(권고)

(다만,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단체의 운영규정 및 회계 적용 가능)

○ 수탁단체(대행기관) 직원의 수련시설 직원 겸직 금지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소속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청소년수련시설등록

증상에 등록된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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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및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아닌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명칭 사용금지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조직을 수탁단체의 xx팀 등으로 변경하고 시설장을 팀장 등으로

명칭 사용 불가

○ 수련시설 종사자는 시설관리운영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변경시 고용승계 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권고)

○ 청소년수련시설을 정치 및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금지

*　단기간의 일시적인 종교관련 수련회(캠프) 등은 가능

○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하여야 하며,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가능

○ 수탁단체(대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련 조례·규정·지침·약정서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단체(대행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 불가

· 단, 시설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청소, 시설보수 관리 등 단순 용역이나 식당, 매점,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자체 규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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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심사기준(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심사기준(예시)

심사부문 심사항목 심사지표(기준)
배점

기준

수탁기관

(20)

기관의 운영기반

- 기관의 목표와 방향의 적합성

-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기관의 재무구조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실적
-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 사업 수행의 전문성
15

시설에 대한 이해

(15)

수탁의 목적과 취지
- 수탁목적의 타당성

-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
5

중장기발전 전략
- 중장기 발전 방향의 타당성

- 발전전략과 계획의 구체성
10

시설운영계획

(65)

사업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과 구체성

- 청소년참여 계획의 적절성

25

시설경영계획

-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 시설․설비 관리의 적절성

-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 이용활성화 방안의 타당성

25

지역협력계획
-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적절성

- 지역사회 협력의 가능성
15

합계 100

※ 심사과정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요구 및 기부금 여부는 반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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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제안서(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제안서(예시)

목    차 (안)
Ⅰ. 제안의 배경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방향
3. 제안의 내용

Ⅱ. 수탁기관의 현황
1. 기관의 일반 현황
2. 기관의 주요 실적
3. 기관의 재정 현황

Ⅲ. 발전계획의 방향
1. 중장기 발전전략
2. 연도별 발전전략

Ⅳ. 사업운영계획
1. 목표체계
2. 사업계획
3. 청소년참여계획

Ⅴ. 시설경영계획
1. 조직운영계획(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포함)
2. 시설관리계획
3. 재정운영계획
4. 시설홍보계획
5. 서비스만족도 제고 계획
6. 청소년이용활성화 계획
7. 경영윤리실천 계획
8. 기관평가개선 계획

Ⅵ. 지역협력계획
1. 지역기관 협력계획
2. 지역자원 활용계획
3.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참고자료]
1. 기관 인력 현황 자료
2. 수탁시설 종사(예정)자 현황 자료
3. 기관의 사업실적 자료
4. 기관의 재무현황 자료
5. 기과에 대한 평가 자료(있을 경우)
6. 기타 부문별 입증(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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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계약서(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계약서(안)

□□□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청소년

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칭한다)”의 관리 운영을 사단법인(재단법인) △△△

(이하 “을”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OOO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갑”이 

“을”에게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① 이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 □□□시 ▷▷▷동 △△△ 번지

2. 규모 및 연면적: 지상 층, 지하 층, 대지: ㎡, 건물: ㎡

3. 비품 및 장비: 별지 작성 참조(※ 단, 필요시에 작성)

②“을”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련관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2.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4.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5.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6.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7.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8.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 위․수탁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만료시 “갑”과 “을”은 위탁운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을”은 “갑”에게 재수탁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재위탁심사를 거쳐 “을”에게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재수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의 관리) ① 위탁운영을 위하여 인수․인계할 재산은 “갑”과 “을”이 별도

협의 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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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

재산을 제 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설경영의 효율성과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매점 등 일부 부대시설을 

“갑”의 사전 승인 하에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이 계약 체결 이후 “을”은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이후 “갑”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계약 체결 이후 “을”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갑”에게 이를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계약 체결 이후 “을”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과 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지적재산권(홈페이지, 프로그램계획 및 결과, 각종 발간 자료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

⑧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을”은 매년도마다 다음연도의 청소년수련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갑”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기간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변경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을”은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을”은 지역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의 수행에 있어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계법령이 정한 배치 기준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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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을”은 수탁단체의 명칭이나 로고를 청소년수련관 앞에 명시해서는 안 되며 

수탁기관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명칭 다음에 수탁기관임을 

명시한 후 운영단체명을 사용해야 한다.

⑥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로 인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⑦ “을”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또는 9시)까지로 

하며 휴무일은 평일이나 국경일, 설날과 추석으로 하되 “갑”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간이나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을”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사업비 보조 이외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

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갑”은 “을”의 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을”은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비용의 

집행에 있어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마다 정산서를 작성

하여 분기 종료 후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결과의 보고)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이용료 등) “을” 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

(조례 제 조 및 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을”은 수탁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및 사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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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을”은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 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의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지급하는 사업비 중 사업비의

1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갑”을 피보험인

으로 하여 가입하고 그 원본을 사업비의 청구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 을 계약

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갑”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을”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갑”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을”에게 요구

하거나 “갑”의 소속직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

(이하 “해지”라 한다)하고자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3.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을”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6.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7. “갑”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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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재지변 등으로 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갑”은 제2항 1호 내지 7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해지 당시의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갑”

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⑤ “을”에게 재위탁 되지 않고 사업기간이 만료가 된 때에도 “을”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재산을 인계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제17조(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규와 □□□시의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 사고와 관련된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시 (주 소)

시 장 (인)

“을” 사단법인(재단법인) △△△(주 소)

대 표 (인)



－ 32 －

4  청소년수련시설의 변경 및 휴지․재개·폐지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3조, 제22조, 제2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14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2조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변경허가(법 제11조제3항 후단)

○ 변경허가 대상(시행령 제6조)

-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해체․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 변경허가 절차 : 허가절차와 동일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 취소(법 제22조)

○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대상(법 제22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때(반드시 허가 또는 

등록 취소)

-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실시(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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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법 제27조)

○ 휴지·재개·폐지 승인권자

- 승인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휴지·재개·폐지 절차(시행규칙 제12조)

- 휴지·재개·폐지신고 : 휴지·재개·폐지 예정일 7일전

-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필수 구비서류 : 수련시설 등록증 원본)

* 폐지시 수련시설 등록증 미구비로 인한 민원 다수 발생

→ 허가권자는 휴지·재개·폐지신고를 받은 이후 신고인 및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통지, 등록대장에 휴지·재개·폐지사실 기록(처리기간 7일)

* 휴지신고 이후 시설개보수 등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장기간 휴지중인 시설의

경우 운영 재개 또는 폐지 유도

* 휴지중인 시설이 운영재개 신고를 한 경우 운영개시 전에 시설 안전 및 운영계획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휴지·폐지의 제한(시행령 제14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를 지원

받은 시설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휴지

또는 폐지 제한 가능

* 1990년초부터 2009년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설치한 민간시설의

경우 모두 상환이 완료되었으므로 휴·폐지 신청시 수리 가능(2010년부터 융자제도

미시행)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폐지 권한은 지자체에 있음

* 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수련시설의 폐지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승인 절차 필요(붙임 사전협의서 등 참고)

○ 휴지·폐지 신고간주제 도입(법 제27조)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7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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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소년○○○ 처분에 관한 사전협의서

(○○시 ○○청소년과 담당 : ○○○, 연락 : 000-0000-0000)

□ 협의요청내용[용도폐지, 매각, 양도, 대여 등]

○ ○○○청소년○○○ 용도폐지, 매각, 양도, 대여 
※

○ 요청사유 :

○ 활용계획 :

○ 국비 지원현황

지원연도 지원금액(백만원) 내  용

･

･

○ 지역내 청소년수련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공  공

민  간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전절차 이행여부(증빙자료 제출 필요)

절  차 공유재산심의회 지역주민 의견수렴 위탁단체 협의

여  부 완료(날짜기입) 완료(날짜기입) 해당없음(직영)

- (심의결과) 용도폐지 승인, 관리운영계획 반영

- (주민의견) 시설폐지 동의

- (협의결과) 고용승계, 계약해지 등

○ 대체 수련시설 확충계획

- (신규건립 등) 연차별 예산편성계획, 사업기간, 시설종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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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 (대안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 참고사항 
  ○ 해당법령 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제3항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서 생략)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 

공유재산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사전협의 ➡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검토 ➡ 청소년수련시설 폐지 결정 등
지자체 지자체 → 여가부 여가부 → 지자체 승인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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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청소년○○○ 시설개요(필수)

○ 설 립 일 : 1900. 00. 0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0000㎡, 건물면적 0000㎡(지하 0층, 지상 0층)

※

○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 운영형태 : 민간위탁(회장 000)

※

○ 수탁법인 :

○ 조직구성 :

-

○ 국비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연도 지원금액 사 업 내 용
･

･

※ 지특회계, 시설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 내역

○ 시설사진

본  관 체 육 관 숙 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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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사전절차 이행여부 증빙자료(필수)

□ 신빙성 있는 자료로 제출

※ 지자체 내부결재 및 결과 통보 공문, 주민서명, 협의내용 이행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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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결과보고(필수, 완료 후 즉시보고)

[서식]

○○○청소년○○○ 처분 결과보고

광역구분 부 서 명

기초지자체
(담당자 : 000)
(연락처 : 02-000-0000)

시설명 주 소(도로명)

처분일
처분결과

(☑)

□ 용도폐지 □ 매각

□ 양여 □ 대여

□ 교환 □ 기타

추진실적 및 

결과

○

○

○

○

○

○

○ 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공  공
민  간

기타사항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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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
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

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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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가.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법 시행령 제17조)

○ 신 청 자 : 청소년이용시설 설치․운영자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가능 시설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9호

○ 지정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 지 정 서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 지정요건

-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재 è 지정 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이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정기

적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상시·정기적으로 청소년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지도·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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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1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주요사항

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부서 또는 부설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권고)

- 독립적인 회계운영 및 독자적인 운영규정 마련(권고)

(다만,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단체의 운영규정 및 회계 적용 가능)

-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법적기준 준수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및 자격확인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상 운영대표자와 현 청소년수련시설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후

다를 경우 변경 시정명령 조치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선임 시 운영대표자의 자격여부를 확인 후 자격 미달 시 

변경 조치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단체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및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명칭 사용

-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판, 리플릿 등의 명칭을 허가·등록받은 명칭으로 사용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소속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금지

○ 수탁단체의 청소년단체 여부 확인

- 위탁 수련시설 중 수탁단체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8조에 의한 청소년단체가 아닐 

경우 청소년단체로 변경 조치

- 위탁계약서 상 위탁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즉시 계약해지하고, 불가능한 

경우 계약종료 즉시 변경 조치

* 非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

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 지자체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향 전환(권고)

- 생활관이 설치되어있는 지자체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관의 학교단체 수련활동

대상을 해당 지자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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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관내에 설치된 생활관은 수련활동 공간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 리조트 등과 함께 운영하는 유스호스텔 및 수련관(원)내 문화의집의 경우 운영자가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회계 및 독자적인 운영 체계 마련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물 등도 분리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명칭 사용

- 허가단계부터 수련시설 종류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표현될 수 있는 명칭 사용

- 홈페이지, 안내판, 리플릿 등의 명칭을 허가·등록받은 명칭으로 사용 조치

* 00인력개발원, 00레저센터, 00리조트, 00연수원 등 명칭 사용 금지

○ 청소년수련시설의 중복설치에 관한 조치

- 현재 동일 건물에 중복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 부가적인 시설은 이전

설치 또는 폐지

* ex : 청소년수련관(원) 내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

*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시 수련관(원)내에 설치된 문화의집의 경우 별도

분리하여 실시

○ 타용도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운영중인 수련시설에 대한 조치

- 기존 복합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범위를 명확히 구획,

경계를 표시하고 청소년수련시설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운영조직 체제를 갖추어야 함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 위탁 운영 시 개별적으로 위탁계약 체결)

- 허가·등록된 수련시설 명칭 사용여부 확인

- 리조트, 골프장 등의 부속시설로 운영 여부 확인

→ 별도 독립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인사, 회계 등)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물 등도 분리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내 타 기관 입주 관련

- 해당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관련 국가사업(타 

부처 및 지자체사업 포함)* 추진을 위한 기관 입주 허용

* ex)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wee센터, 드림스타트 등

- 다만,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법인사무소*, 민간단체 사무소, 유아 및 성인 전용공간 

등의 입주 금지 및 이전 조치

* 해당 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한 수탁단체가 계약 등 정당한 권원(權原)을 갖고 현상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점용하는 경우 입주금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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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 금지

- 현재 부적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변경과 공간의

원상복구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 및 숙박정원 초과 사용 금지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정원을 초과수용

운영 금지

* 실별 숙박정원은 10인 이하로 조정

- 당해 수련시설의 수용정원 초과수용 뿐만 아니라 수용정원 초과인원을 인근 타 

수련시설 등에 수용하는 경우도 수용정원 초과에 해당

○ 개별난방 숙박실(생활관)에 일산화탄소경보 설치

- 개별 숙박실마다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함(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11.20. 시행,

시행후 1년이내에 조치완료 해야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어린이(만13세미만)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등 관련 요건을 갖추고 운행해야함

(도로교통법 개정, ‘20.11.27 시행, 6개월간 유예)

- 어린이통학버스을 운행하는 경우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함(교통안전법 개정,

‘21.1.1시행)

○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3.21.)」준용

<이용료 반환기준 예시>

구     분 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
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등 보상
기준에 따라 반환

4.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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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 업무

가. 기획․운영관리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 수련시설 유형별 설립취지 및 기능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규정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독자적인 운영규정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전용 시설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필요한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직영시설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관련 규정에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명시된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함

- 위탁(대행)시설 : 수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탁단체(대행기관)의 규정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명시된 경우 별도의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민간시설 : 자체적인 운영규정 제정(권장)

2) 중장기발전계획 및 연간사업계획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 

하는 비전, 목표 추진전략, 주요사업, 추진일정 등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비치하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행하도록 함

- 연간사업계획에는 청소년활동사업 및 시설관리, 청소년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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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연간 사업수행결과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

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4)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사업운영 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실행에 협조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사항을 파악

하여 개선조치 할 것

5)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6)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하여야 함

* 종합평가 주기 : 시설 유형별 2년

(짝수년도) 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 → (홀수년도) 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 결과 공개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함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음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미흡사항 중 법적기준 위반사항 및 시급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조치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운영대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스템(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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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사자 관리

 개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수련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지도사 배치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함

○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배치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청소년수련

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력으로 미포함

○ 위의 법령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최소 배치인원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수련

시설에서는 배치기준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를 최소 1.5% 이상 확보(권장)

2) 종사자의 배치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에 부합되도록 직원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지도, 행정관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확보

하도록 함

* 수용정원대비 전체 직원 수를 최소 4% 이상 확보(권장)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직원 수를 최소 3% 이상 확보(권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는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안전성을 확보

하도록 함

* 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상근 전일제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함

* 계약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말함

3) 종사자의 채용관리

○ 공개모집 원칙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배제

하기 위해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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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대행기관)에서 운영대표자(시설장)를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수탁단체(대행기관) 변경으로 인해 해당 시설의 종사자의 고용보장 및 승계를

위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수탁단체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수탁단체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수탁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4) 종사자의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직원)와 사용자(시설장)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

-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근로기간 및 소정근로

시간,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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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사자의 퇴직급여제도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시설장)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급여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지급 금지 조치

6) 종사자의 지도력 개발관리

○ 직원들이 분야별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함

- 직원 1인당 1자격증 취득을 권장

- 직원 1인당 연간 20시간 이상 외부연수 참여를 권장

○ 기존의 지도인력 또는 종사자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독려하고 가능한 한

신규직원 충원 시 자격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예산 편성 지원

- 직영 및 위탁시설의 예산에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현장견학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

-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체적인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교육을 지원하도록 지도

7) 종사자의 처우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을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

* (참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 : 붙임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기관과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보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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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사자의 교육(법 제19조)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법적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응능력 교육이 포함된 교육

9)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10)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1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12)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소속 종사자에게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

1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장애

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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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소속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6)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소속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7) 퇴직연금 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18) 종사자 근무시간의 운영관리

○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관리

함으로써 지도자의 배치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

○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후∼저녁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환식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편성

○ 주말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활성화할 경우 지도자의 주말 근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휴무일 조정, 주말 전담 지도인력의 확보 및 순환식 주말 담당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운영

○ 야간 프로그램 및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 전담 지도자를 채용하여 운영

하거나 순번제로 야간시간을 담당하도록 하여 이용시간을 관리

○ 공휴일에 근무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중의 휴일을 배정하여 법정 근무시간의 범위

에서 근무하게 함

○ 법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9) 인건비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인력관리

○ 인건비 국비지원사업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 단계별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

○ 목적사업에 따른 배치인력의 겸직 등 금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목적사업에 따른 배치인력이 고유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겸직하거나 전담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에 위탁 운영되는 시·도(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I will센터 등의 별도조직의 직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원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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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 일반사항

○ 본 공립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은 권고사항으로 참고하되,

기본급 및 제 수당은 수련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변동

적용 가능

○ 호봉획정, 승급, 승진, 제수당은 수련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유사기구 가능) 등을

통해 심의·결정

※ 호봉 획정시 경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여가부 고시 2021-30호)의 [별표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참고

○ 배치지원 청소년지도사 및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에 대해 본 권고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비 지원액 외에 필요한 예산은 수련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본 권고안은 수련시설 판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외에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가능

○ 연장·야간근로, 휴일근무수당 및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제6조 등) 등 관련법령 준수

○ 동 지급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참고하되, 기본급 및 제 수당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변동적용 가능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지자체 여건을 맞게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급수 및 호봉획정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이
용시설

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고
(최저근무
기간)급수

수용정원
700명 이상

수용정원
699∼200명

수용정원
200명 미만

3급 관장 1급 관장

4급 사무국장 2급 실(국)장 관장, 원장 4년

5급 1급 3급 부(차)장 부(차)장 관장, 원장 4년

6급 2급 4급 팀(과)장 팀(과)장 팀(과)장 4년

7급 3급 5급 대리/주임 대리/주임 대리/주임 4년

8급 4급 6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9급 5급 7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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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권고안(전년 대비 약 3.5% 인상)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3,034,700 2,761,600 2,582,700 2,249,000 2,128,700 2,058,300 2,032,800

2 3,147,200 2,874,600 2,687,200 2,353,400 2,221,300 2,097,100 2,054,100

3 3,262,600 2,989,100 2,795,400 2,461,700 2,324,200 2,153,300 2,086,900

4 3,379,300 3,106,300 2,907,900 2,571,900 2,431,800 2,217,200 2,140,700

5 3,497,700 3,225,300 3,023,600 2,685,400 2,543,400 2,285,200 2,202,800

6 3,617,100 3,345,200 3,141,600 2,802,200 2,657,800 2,390,700 2,261,600

7 3,738,000 3,466,300 3,261,200 2,919,100 2,773,100 2,496,600 2,329,900

8 3,859,200 3,588,300 3,382,400 3,036,600 2,888,900 2,598,100 2,404,500

9 3,981,700 3,710,400 3,503,900 3,154,600 2,999,000 2,695,200 2,473,900

10 4,103,900 3,832,200 3,626,600 3,264,800 3,104,500 2,786,900 2,540,000

11 4,226,200 3,955,400 3,740,800 3,369,500 3,203,600 2,875,900 2,606,000

12 4,353,200 4,071,100 3,851,100 3,472,600 3,300,900 2,962,800 2,680,900

13 4,471,000 4,179,400 3,955,800 3,569,900 3,393,600 3,046,200 2,758,300

14 4,580,500 4,280,700 4,053,700 3,661,400 3,482,300 3,125,800 2,833,300

15 4,681,200 4,375,700 4,145,900 3,749,600 3,566,600 3,202,400 2,905,100

16 4,775,500 4,465,600 4,232,700 3,831,900 3,646,700 3,276,400 2,974,700

17 4,862,800 4,548,900 4,314,400 3,910,900 3,723,500 3,345,300 3,042,400

18 4,943,900 4,626,900 4,391,600 3,985,200 3,797,000 3,412,400 3,105,700

19 5,019,100 4,699,600 4,464,100 4,055,800 3,865,700 3,476,700 3,167,800

20 5,089,500 4,767,400 4,532,100 4,122,200 3,931,700 3,538,000 3,227,000

21 5,154,800 4,830,900 4,596,100 4,186,200 3,994,500 3,596,600 3,282,900

22 5,215,200 4,890,700 4,656,300 4,246,400 4,054,000 3,652,900 3,336,500

23 5,270,700 4,946,800 4,713,200 4,302,800 4,111,200 3,706,200 3,387,600

24 5,322,700 4,999,400 4,766,100 4,356,500 4,165,800 3,757,900 3,436,700

25 5,365,600 5,047,500 4,816,400 4,407,700 4,217,300 3,806,700 3,483,700

26 5,406,300 5,088,300 4,863,700 4,455,900 4,266,700 3,854,400 3,525,800

27 5,444,200 5,126,000 4,902,900 4,501,700 4,308,500 3,894,000 3,562,300

28 5,479,500 5,162,100 4,940,600 4,540,300 4,347,400 3,932,300 3,597,500

29 5,503,400 5,207,700 4,975,100 4,576,300 4,385,200 3,968,200 3,631,200

30 5,516,000 5,231,700 5,008,600 4,612,000 4,421,100 4,003,200 3,664,200

31 - 5,262,700 5,039,700 4,644,900 4,454,800 4,037,200 3,696,500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156,880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제수당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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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의 종류

수당 종류 지 급 기 준

①기말수당(상여금)
- 지급기준 : 월봉급액(기본급)의 100%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50%씩 연 2회 지급(1, 7월 또는 6, 12월)

②가족수당

- 지급기준 :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단,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허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매월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첫째 자녀 월 5만원, 둘째 자녀 월 8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2만원

③자녀학비보조수당 * 삭제(’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④육아휴직수당 * 삭제(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급)

⑤청소년지도사 자격증수당
- 지급기준 :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차등지급
- 지급액 :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

⑥초과근무수당

-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초과근무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대상 수당종류 지급기준

5~7급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1.5)
야근근무수당

(오후10시~
익일 오전6시)

(야간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0.5)

휴일**

근무
수당

8시간이내 (휴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1.5)

8시간초과 (휴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2)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 휴일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휴일

⑦관리업무수당
- 지급대상 : 1~4급 직원
- 지급기준 : 월봉급액(기본급)의 9%

⑧정액급식비 - 지급기준 : 정액 월 16만원

⑨명절휴가비
- 지급기준 : 월 보수(기본급)의 120%
- 지급시기 : 60%씩 2회 지급(설, 추석)

⑩연가보상비

-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산출기준 : 1일 통상임금{(월통상임금÷20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가

일수}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⑪교통보조비

- 지급기준: 직급별 매월 12~15만원
- 지급액

직  급 1~2급 3~4급 5~6급 7급

지급액 150,000원 140,000원 130,000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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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자 관리

 개요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운영을 개선하고 청소년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고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이용시간 관리

○ 개방시간

- 주 말 : 시설 개방(의무), 개방시간 : 09시~21시(권장)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휴관)

- 평 일 : 22시까지 운영(지역에 따라 시간 자율 조정)

○ 시간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은 수요자인 청소년의 생활시간 및 이용시간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영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의 업무 종료시간에 맞추어 폐관하지 

않도록 함

- 주중의 평일 개방시간은 22:00까지 운영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및 도심과 거리가 

먼 시설의 경우에는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중 운영은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아, 아동, 부모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

-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시 개방하여 운영

하도록 함

- 주말 개방은 모든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주말 활동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로운 시설 이용을 통해 주말 시간 시설운영을 활성화함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청소년수련시설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이용률 제고 방안 개발 및 실행관리

- 시설 공간 개선을 통한 청소년들의 호감도 제고

- 청소년 자율이용 및 자치활동 지원을 통한 이용률 제고

- 청소년단체 및 학교와 연계를 통한 이용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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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 고객관리 및 마케팅 기법의 개발

○ 이용률 산정 및 보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의2의 규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2에 

따라 청소년이용률 현황, 운영,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별 및 분기별로 청소년수련시설별 이용자 현황에 대한 분석표를

제출 받아 취합 정리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에 ‘일일 청소년활동실시 현황부’, ‘청소년활동참여자 명단(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을 포함)’등의 장부․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기록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 성인과 유아 등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4)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성별 통계 관리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현황을 성별로 관리 하여야 함

5) 학교 밖 청소년 발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

함된 수련시설에 한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함

○ 수련시설 이용자와 초기 상담과정 등에서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 연계

<연계절차>

①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③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공문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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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 및 이용률 산정기준

〇 이용자 수 기준관리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이용자 성별분리통계 관리

- 이용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

∙ 개인·단체의 단순 이용 및 대관을 통한 시설 내부의 공간이용

∙ 시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시설 내부 공간의 이용

∙ 시설에서 주관하되 시설 외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이용

- 연령기준에 따른 이용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

∙ 청소년이용자 : 9세 이상 24세 이하

∙ 아동이용자 : 만 8세 이하의 초등학생 및 아동 이용자

∙ 성인이용자 : 24세 초과 성인 남녀 이용자

- 실제 이용 인원수와 연간 이용인원의 유형에 따라 이용자수 산정

∙ 실인원의 산정기준

* 연간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일간 중복 및 프로그램 간 참여 중복을 제외한 개인(자연인) 1인을 

이용인원 1인으로 계산하여 합산

* 일별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시설에서는 참여 프로그램이나 이용한 공간의 구분 없이 방문자

1인을 1인으로 산정

* 기본적으로 일단위로 실 인원을 계산할 경우 2일간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회수, 일수에 

구분 없이 해당 일별 참가자 수로 산정

∙ 연인원의 산정기준

* 연간 이용자 수의 연인원 계산 시 일별 이용자를 합산하여 산정. 단, 요구기준에 따라 일별 이용자의 

기준은 일별 실인원과 일별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산정

〇 이용률 산정기준

∙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 관리

* 전체 이용자 수를 모수로 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 수를 계산

* 청소년이용률 6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률 분포와 경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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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련시설의 이용범위(법3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기  타

-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 1, 2, 3의 이용범위

․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

․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수로 포함

․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 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

구 분 적용대상

이용

범위

청소년
▪학교단체 수련활동(전체 수련시설)

▪수련시설 자체 모집 청소년수련활동(전체 수련시설)

일반

(40%)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전체 

수련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전체 수련시설)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그 가족은 제외

추가(+α)

이용가능 용도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수련원,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의 부대․편익시설 등 사용

▪수련관, 문화의집 및 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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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교육방법

- 교육 실시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 교육 대상자: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 안전교육에 포함 하여야 할 내용

-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 시설별 안전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필요

- 수련시설 형태 및 안전상황에 따라 시설별 안전교육 체계 마련

- 시설별로 마련된 안전교육 내용을 시설 종사자 등이 숙지하고 시설이용자 및 참가청

소년에 안내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 시 비상 대피로, 소화기 위치, 제세동기 구비 여부 및 위치, 비상 시 안내 요원 

위치 등 안전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시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및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심폐소생술 프로그램 운영(전문기관 및 전문가) 실시

- 시설 이용 시 및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이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안내하고, 비상상황 시 대처방법 교육 필요. 아울러 안전사인물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 형태로 시설 이용자 및 활동참가자가 수시로 안전 대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실시 

- 시설 상시이용자 대상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모의 훈련참여 등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교육 계획 및 실시 결과를 각 시설별로 작성‧보관

* 안전교육 동영상은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배포 중: 안전교육시스템(youth.go.kr/kose)

교 육 교육실시자 교육대상 실시일시 교육내용
작성예시) ※ 작성 시, 시설에서 교육을 행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개인정보는 배제하고 

개인정보를 부득이 포함하여 작성 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등 조치 필요

화재교육 김OO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00명 ’23.3.OO(수)
14:00~15:00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응 능력교육

안전교육 이OO박OO
OO 프로그램참가자 

00명
’23.7.OO(목)
16:00~16:30

 -시설 내 비상 시 대처방법, 활동 중 성폭력‧성희롱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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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산 관리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예산지원

○ 정부 및 지자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관련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 안의 수련시설 설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

2) 예산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은 정부보조금, 프로그램 참가비, 시설이용료, 기타보조금,

부대수입, 협찬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예산편성 및 집행은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달되는 정부의 지침이나 회계관리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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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을 유지하여 

재정의 안정성 및 투명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조치(권고)

○ 예산편성 및 재원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청소년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포함)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권고)-행정기관 심의를 통해 의결, 확정

○ 예산 집행 결과는 결산, 감사, 청소년운영위원회 의견 청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권고), 시군구 등 행정기관 보고(정산)를 거쳐 결과 공시

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권고)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가 임명 또는 

위촉한 후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친인척 등 운영대표와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제외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식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대표 선정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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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부의하는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의 운영

-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회의 개최

- 위원회의 회의는 청소년,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월)

시․도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2)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관련)

○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청소년

들의 참여의식 확대로 보다 나은 청소년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청소년과 기성

세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청소년수련

시설의 활성화를 이끌어냄

-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 정립을 위한

기회제공

- 청소년들의 능동적, 자발적 활동을 통한 청소년 신문화 형성과 인권과 권리신장에 

기여하도록 유도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으로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가 

임명 또는 위촉

- 월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 위원회의 간사는 정기 및 임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게 제출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 제출된 회의록 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함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 및 의견제안

-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 및 모니터링

- 청소년의 권익과 신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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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과의 만남

· 참여활동 우수자에 대한 자치단체장 표창수여

· 국제교류 활동 기회 부여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정책에 의사결정 참여기구로서 청소년수련

시설 사업 수행 또는 청소년동아리로 운영하는 형태 불가

바. 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중심으로 운영하고 사회환경 및 청소년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고유 기능에 맞는 청소년활동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이 사회 환경과 청소년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이외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요자를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촉진

-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 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의 활성화 촉진

-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공원, 거리, 상가, 도심지 등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하여야 함

○ 지역기관들과의 연계협력에 의한 지역중심 프로그램 촉진

- 지역 내 문화, 관광, 복지분야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성화 촉진

- 지역 내 관련기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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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평가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지원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가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체 프로그램 평가관리 도입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지도

3) 청소년활동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 지원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지역청소년활동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 지원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공동 참여토록 지원

○ 지역단위 청소년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지원

- 시군단위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

-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

4)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연계 지원

○ 지역교육청 및 학교 연계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동아리활동, 자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5) 청소년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등 행정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행사의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등 행정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 청소년을 격려

하고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표창 등 포상을 지원

6) 지역사회 의견 반영

○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 심화된 지역사회 이래를 기초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방향 

및 사업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 특히 청소년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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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수련시설 및 사업 홍보

○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 사업내용, 계획, 활동, 성과 및 업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신뢰도와 참여, 지지를 확보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사. 시설물 및 안전관리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 개․보수와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 함

 업무내용

1) 시설물 유지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법적기준에 따른 필수․공간 유지

-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이 입주

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허가받은 공간을 임의로 축소 및 폐쇄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청소년수련시설에 사무실이나 활동공간을 

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금연구역지정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을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정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시설 공간 뿐만 아니라 시설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별도의 흡연구역 설치는 가능)

2) 노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 수립 및 추진

○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시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

○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설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업무에 반영

○ 샌드위치패널 등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2005.3.18이전

허가 받은 수련시설에 한함)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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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의 의무와 책임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수행여부 점검 및 지도감독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유지 상태의 확인 점검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정밀검사의 수행상태 감독

- 재해관리체계의 적합성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청소년활동에서의 안전확보 및 유지상태의 확인점검

- 안전의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대한 지도감독

- 사고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험가입(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함

* 법상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 가능. 다만 수련활

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가입 필요(권고)

○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범위에 대해서만 가입

*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범위외의 지역에서 활동시 별도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보상금액은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과 동일)

5)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

○ 청소년수련시설 내부 및 용역업체 시설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전문강사 초청 등에 의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에 참가토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제고 및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에 참가토록 하여야 함

* 안전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응능력 교육이 포함된 교육

○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안전환경본부)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석토록 조치

* 특히, 종합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가 중간등급 이하(C, D, E, 부적합) 시설의 관련분야
종사자는 필히 참석하도록 조치

* ‘23년부터 안전교육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응능력 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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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의 장)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는 안전점검결과 제출여부 확인

- 안전점검 횟수 및 시기 : 매월 1회 이상

- 안전점검표는 시행규칙 [별표 4] 활용

* 시설관리 인력 등에 의한 실질적인 점검과 점검결과를 매월 시·군·구에 제출(지자체는

필히 확인) : 수련시설 평가 결과 상당수 시설에서 미준수

- 전기, 가스, 소방 등 개별법령에 의한 안전점검은 별도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운영대표자(시설장)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시설장은 응해야 함) 이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7)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2)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

* 종합 안전·위생점검 주기 : 시설 유형별 2년

(짝수년도) 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 → (홀수년도) 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 결과 공개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 안전·

위생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해야함<’18.6.13시행>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 안전·

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18.6.13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 안전·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함

*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시급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상당한 예산을 수반

하거나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조치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 안전·위생점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운영

대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스템(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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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년수련시설의 식당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은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88조)로 신고·운영(권고)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지양

○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함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 2014.5.23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 :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예외)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함(식품위생법 제52조 제1항, 2014.5.23시행)

(예외)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전체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수련시설 운영기준)

9)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및 보고

○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

* 기 배포된 청소년수련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용

○ 안전사고 발생 경위 및 조치 경과 등 신속 보고 철저

* 수련시설 →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 보고체계 상시 유지

10) 청소년수련시설 대피훈련

○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대피훈련(교육) 또는 종사자에 

대한 대피 유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훈련 시기 : 민방위훈련 및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시 

* 자연권 시설은 학교단체 등 청소년수련시설 입소 후 안전교육시 대피로 및 대피방법

등 관련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특히 야간 생활관 화재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참여

대피훈련 반기별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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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활관(숙박실) 위생관리(권고),

○ 객실·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위생을 위해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세탁

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물은「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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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〇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점검

구분 관계법령 점검대상 점검주체(기관) 점검주기

소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소방대상시설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등)
특별점검 : 소방서

연1회 이상

전기
전기안전
관리법

전기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시설 사용전 점검 및 1년 1회 이상

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설비

시장‧군수‧구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연 1회

도시가스
사업법

도시가스사용
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연 1회

수질

수도법 저수조 지방자치단체 반기별 1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 수질 수련시설 반기 1회

시설물
전반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월1회 이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2,3종 시설물)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안전

등급

정기

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

등급 반기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〇 특별안전점검

∙ 성평등가족부

: 건축․토목, 가스, 전기, 기계․소방설비 분야 종합안전점검 실시(시설 유형별 2년 주기)

: 하절기, 동절기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지자체협조)

∙ 행정안전부 : 여름철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표본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름철 대비 식중독 등 위생분야 안전점검(매년)

∙ 지역소방서 : 계기별 소방분야 안전점검(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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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관계법령 교육주기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전직원

(공공
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 2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수련
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연 1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영양사,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6조 2년

의료인
보수교육

간호사 의료법 제30조 매년

소방안전
관리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최초 선임시

전기안전
관리교육

전기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기술교육-3년

특별교육-최초선임시
6개월이내

위험물안전
관리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교육

고압가스
선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3년

성희롱
예방교육

전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전직원 아동복지법 제26조 매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신규/정기(2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기

근로자안전
보호교육

전직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4 참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직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매년 1회(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전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매년 1회(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전직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매년 1회(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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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련시설 안전기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별표 1])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부상자ㆍ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防壁)ㆍ울타리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

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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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운영

 개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 청소년지도사의 연수 및 교류, 수련시
설 안전에 관한 홍보 등

 업무내용

1)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

-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 운영‧발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기능

○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

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사업

○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포럼 개최

○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사업/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환경 조사 및 통계 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컨설팅

○ 청소년수련시설의 실태조사관리 및 통계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 TF 및 각종 TF구성 및 운영

○ 진로교육지도사(CEL) 자격과정 연수/ 수련시설운영대표자 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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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운영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운영 조례 마련

○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

-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2)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역할

○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

○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 간 공동체 구성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차별화․특성화된 청소년활동사업 개발 및 운영

3)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사업

○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 국․내외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 청소년수련시설의 실태조사관리 및 통계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사업 수탁업무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수탁사업

○ 그 밖의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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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독 및 보고

 개요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점검 및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실시

○ 시․도 및 시․군․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청소년수련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연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여부, 프로그램, 시설 및 안전관리, 허가 및 

등록사항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필요한 경우에 행정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관리 업무용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관련법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수련시설 운영관련 

지침을 토대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확인을 위해 법과 지침 등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지도 

관리 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함

- 체크리스트는 각 시군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되 [참고]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관리 업무 체크리스트(사례)를 참조함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등 조사 및 보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2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수련시설현황, 운영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조사의 실시 및 보고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

하여야 함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31까지 관내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성평

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조사의 실시 및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스템(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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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주체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보고대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성평등가족부장관

보고시기 매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수련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사항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신고에 곤한 사항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결과

좌동

4) 행정처분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5) 중앙정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대한 행정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주최하여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서 각 청소년수련

시설에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설평가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법적기준 위반사항 및 시급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

* 점검 다음년도상반기개선현황점검시까지미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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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관리 업무 체크리스트(사례)

업무영역 업무요소
업무관리

점 검 담당자

설치

허가

▢ 청소년수련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을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였나?

- 설치되지 않았으며 설치계획은 수립하였나?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타당성 사점 검토를 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지방의회 

보고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지역환경 분석 및 수요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조사 및 선정(확보) 시 시설종류별 

입지여건이 충족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기본 설계 시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 등을 고려

하여 세부 시설기준이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였나?

-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설치․운영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하였나?

- 성평등가족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 및 확정하였나?

- 위탁운영 시 운영단체 공개 선정 등 전문성을 확보한 위탁

단체를 선정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사(기공에서 준공검사까지)가 안전하고 원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사전 협의 및 검토 

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시설기준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였나?

-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공사 및 준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나?

등록
▢ 등록 시 구비서류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허가된 내용(시설 기준 등)과의 일치여부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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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대표자의 선임 및 자격 여부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순수하였는가?

▢ 전기, 가스, 소방, 건축, 토목 등 안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에 맞게끔 적정

한가?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기재하였는가?

▢ 등록증 교부 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

하였는가?

경영기획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관리업무를 체계화하였나?

▢ 지자체의 시책에 따른 연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독자적인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독자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하고 있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연간 시설운영 종합계획의 보고-검토-승인

절차를 수행하였나?(공공시설)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시설운영 및 실적 결과를 보고 받았나?

(분기별 보고, 연간 보고 등)

▢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사업운영 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개선에 반영하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성평등가족부 또는 시․도 평가, 시․군․구 

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 참여 및 성실히 준비하도록

지도하였나?

▢ 각종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였나?

종사자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과 (공개)채용 등 

기준의 준수를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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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배치 기준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 수용정원대비 전체 직원 및 정규직 직원 수를 충분히 확보

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채용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

하도록 지도하였나?(공공시설)

▢ 종사자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자 경력을 조회-

확인 절차의 준수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나?

▢ 종사자의 근로계약 조건 및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나? (1년 단위 근로계약시 정규직 불인정 등 정규직 

채용 기준에 대한 전달, 지도 및 확인)

▢ 종사자의 퇴직금 제도, 4대보험 가입 여부, 법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근무수당 등 근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나?

▢ 종사자의 역량 개발관리를 위한 수련시설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 안전, 위생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비정규직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하였나?

▢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이 해당 목적사업 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확인하였나?(배치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자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말에 운영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야간 운영 등 평일 이용시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졌는가?

▢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이 전체 이용자 대비 6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 확대를 위한 방안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나?

▢ 청소년이용률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이용률 산정-보고 및 관련 증빙자료 관리가

적절한지 확인하였나?

▢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시도 및 성평등가족부에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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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법적 기준을 준수

하여 청소년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지도하

였나?(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40% 이내에서 이용 가능)

▢ 평일 오후(3시 기준) 및 주말 시간에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였나?

예산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이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하였나?(민간시설 포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집행 및 정산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고하고 있는가?

각종위원

회 구성 

및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 

준수, 실행 여부를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법적 기준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나 ?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도록 

지도하였나?(운영 제안, 참여 등)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지도하였나?

프로그램 

▢ 청소년수련시설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가(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계)?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외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

하여 지원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전체의 프로그램 중 청소년 프로그램 비중을 

높이도록 지도하였나?

▢ 봉사활동, 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정책사업 

참여에 참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주5일수업제에 따른 주말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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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공모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관리를 

실시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 평가관리체제를 도입

하도록 지도하였는가?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은 시설 밖에서 

수요자 방문형의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가?

지역연계

▢ 지역사회 요구 및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였나?

▢ 지역기관들의 연계협력에 의한 지역중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청소년활동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문화존, 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시설 및 

안전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법적기준에 따른 필수 공간을 유지하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다른 기관이 상시적으로 공간을 점유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점검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사고관리를 체계적

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보험가입을 점검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매월 제출받아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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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성과에 대한 포상 등 행정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참조)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현황 및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의 2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도에 정한 기한 내에 

보고하고 있는가?

* 시군구 → 시도 :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이내




